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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독립투자자문업자(IFA)제도의 재검토 필요

□ 고령화·저금리 시대에 가계가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저축에서 자산형성으로의 추진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세대의 금융활용능력 향상과 더불어 

   금융서비스제공자의 하나인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를

   재검토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 2017년 5월 IFA제도 도입 이후 자산관리시장이 대중화되고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와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IFA 등록은 전무한 상황

 ○ IFA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원인은 旣 일반투자자문업자와의 

제도적 차별성 부족, 불투명한 수익성, 낮은 인지도 등에 기인

II. 미영일의 IFA제도 현황

□ (미국) IFA는 2017년 말 약 12.7만명이며, 금융서비스 제공

에 있어 금융기관의 직원과 상호견줄 수 있는 주축을 형성

 ○ IFA에는 등록투자상담사형의 독립투자어드바이저와 투자자문

   업형의 RIA가 있으며*, 양자는 겸업 가능

  * RIA는 투자일임계정에 의거한 fee가 수익의 중심이 반면, 독립투자어드바이저는  
    개별금융상품의 판매수수료나 투자신탁의 예치자산잔고에 따른 수익이 중심 
□ (영국) 개인에 대한 투자자문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제공자로서 

   IFA가 전통적으로 큰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RDR

   시행으로 자격요건 등이 엄격화

 ○ IFA법인은 1인 법인을 포함해 소규모업자가 많고 고객

으로 부터의 자문료 이외의 수수료 수취를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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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IFA 법인을 포함한 금융상품중개업자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 12월 말 기준 약 3,800명

(개인 300명)수준

 ○ IFA의 기본적 형태는 증권외무원이며,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수

   수료, 예탁자산잔고에 따른 신탁보수 등이 중심이며,

 ○ 일부 IFA법인의 경우에는 투자조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통해 투자일임계정도 제공

 Ⅲ. 국내 IFA의 확대 가능성과 개선방안

  IFA의 확대 가능성

 □ 고령화·저금리 등으로 종합적인 자문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폭넓은 세대의 금융활용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담당자로서 확대 가능성을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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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금융혁신을 도모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을 위해서는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투자권유대행인제도와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 

① IFA의 인지도 제고

 ○ IFA특징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업계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 필요*

 * 영미의 경우 증권사·협회 등이 홍보활동과 더불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어드바이저 
   소개, 특히 IFA의 구조와 차별화 요인, 소비자 중심 업무운영의 담당자로서 홍보강화
② 규제 유연화 

 ○ (재무규제) 개인의 투자자문업 등록을 허용하고 자본금 요건 

   폐지 ⇒ 고객보호 관점에서 영업보증금제도 신설

  *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제도와 예탁자산잔고제한 이외의 특별한 자본금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국내 IFA제도는 2017년 도입당시 벤치마킹했던 영국보다(2
    만 파운드, 약 3천만원) 훨씬 높은 수준  
 ○ (겸업규제)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상속, 세제 등 종합 자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겸업허용

   *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자문대상범위에 보험, 모기지, 은퇴 재무   
 설계, 연금 상담 등 포함되어 생애주기에 맞는 자문서비스 제공 可

 ○ (고객정보의 적절한 취급) 중개 업무를 통해 취득한 고객에 

관한 비공개정보를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겸업업무에 이용

하거나 모자법인 등에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

 ○ (취급 가능 금융서비스) IFA의 특성상 금융기관에 의한 지

도·감독이나 배상책임의무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고도의 

상품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상품·서비스에 한정

③ IFA의 영업지원과 자문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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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지원) IFA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IFA 자신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미국 등과 같이 IFA를 둘러싼 각 관계자의 생

태계 구축도 중요  

○ (자문의 다양화) 현재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연계되지 않는 

자문의 대가는 받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자문과 수수료를 

다양화하고 그 부가가치의 가시화도 필요

④ 금융활용능력 향상

 ○ IFA제도는 자산형성층에 요구되는 금융활용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 이를 위해서도 투자경험을 쌓으면서 곤란할 때 

질문할 수 있는 친근한 어드바이저의 존재는 필수

  * 영미일의 IFA는 정보격차 및 활용능력의 격차를 메우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

 결론

 ○ 금융상품판매에 직접 관여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 등의 중개

업자의 변혁은 상품의 제조자인 금융투자업자의 변혁도 촉진

 
 - 디지털 금융시대 도래로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점포 등 

   영업재편 및 고령자를 위한 금융서비스체제의 조기 연착륙 

   수단으로 활용

 - 금융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및 AI 활용증가에 따른 금융투자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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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가계가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저축에서 자산형성으로”의 추진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세대에 걸쳐 금융활용능력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를 추진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하나로서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가 주목받고 있음

□ 오늘날 개인투자자의 자산운용에 관한 지식부족도 문제이

지만, 개인투자가가 부담 없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세컨드 오피니언으로서 상담할 

수 있는 기관도 적은 것이 현실

 ○ 또한 독립계 FP 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짜주

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 매매의 타이밍 등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 절차가 매우 번거로운 실정

  ⇒ 적절한 자산운용 자문체제는 현재 일부 부족한 수준

□ 독립계 FA는 단순히 자문뿐만 아니라 제휴금융기관의 금융

상품을 선택해 고객을 위해 매매를 중개해 주는 점이 특

징적이며, 제휴금융기관과의 협력 및 독립성 확보가 중요

 ○ 이에 IFA가 발달한 미영일의 동향분석을 통해 국내 IFA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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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국내의 FA는 등록투자상담사로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권유를 하는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자문업으로서 금융투자

상품에 과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자문업자로 구분

 ○ 투자권유대행인과 독립자문업자의 겸업은 금지되며, 독립

자문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과 달리 법인에 한하여 허용

□ 투자권유대행인(Certified Securities/Fund Investment Advisor)은 

투자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상품의 판매채널

확대로서 2009년에 도입

 ○ 자격요건은 투자권유전문인력자격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에 한정

  *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금융회사와 계약체결필요.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회사 입사 후 
판매관련 업무종사 시에는 추가로 적격성 인증이 필요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와  

투자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투자권유대행인의 성과보상체계 및 사업구조는 소속집단의 

시너지 전략을 고려해야하는 구조이며*, 고객의 주식거래 

수수료 또는 판매한 금융상품 수수료 중 일정액을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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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투자자문업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er)는 기존 펀드 판매

채널의 이해상충문제의 최소화를 위해  2017년 4월에 도입

 ○ 자격요건은 투자권유전문인력자격 보유 및 경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허용되며, 등록대상도 투자자문대상에 따라 상이

 ○ 금융투자회사는 독립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및 투자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성과보상체계 및 사업구조는 특정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법인형태이며, 자문수수료는 투자자로부터만 수취 가능

 문제점

□ 최근 디지털 금융확대 및 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투자자

대상 금융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도 IFA제도 등을 비롯

하여 금융서비스 중개 업무에 관한 재검토 필요

 ○ IFA 등 금융서비스 중개업무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경우 고

령층 등 다양한 투자자 유형을 고려한 자문서비스개발 및 

고용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또한 각 금융기관에 따라 영업지점의 비용 삭감, 대면영업의 

네트워크화, 전용시스템제공 등 금융환경변화 대응 가능  

□ (투자권유대행인) 현재 금융당국에 의한 감독이나 투자자 

보호 등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능의 

일부를 소속금융기관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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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소속제는 소속금융기관 1사 내지 복수전속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하나의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서비스를 중개하는 비즈니스모델은 불가능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록 현황(’20.1월말)】
                                                         (단위 : 명)

구  분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계
등록자 수 14,145 10,575 125 821 25,666

비중 55.1% 41.2% 0.5% 3.2% 100%
  * 2019년 4월6일 기준 등록증권투자상담사 수는 총 21,703명  

□ (독립투자자문업자) 2017년 IFA제도 도입 이후 자산관리

시장이 대중화되고 투자자의 신뢰도와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현재까지 IFA 등록이 전무한 상황

 ○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2019년 5월말 기준 2,312개로 20 

15년 말 대비 2.4배(1,353개)증가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 IFA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된 원인으로는 기존 일반

투자자문업자와의 제도적 차별성 부족, 불투명한 수익성, 

낮은 인지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

 ○ 특히 엄격한 행위규제*가 독립투자자문업자 활성화의 큰 

걸림돌로 작용

   * 금지행위 : 他 금융회사와 ⅰ)계열관계 금지 ⅱ) 겸직금지 ⅲ)他 금융회사로부터 자문과 
관련하여 간접의 대가 또는 재산상 이익 금지 ⅳ)특정금융회사의 상품에 한정된 자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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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IFA도입 당시 투자권유대행인 중 일부가 IFA시장으로의

진입을 예상했으나, 보험업계의 보험중개사의 경우*와 달리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실제 실적은 全無

  * 보험업계의 IFA와 유사한 보험중개사는 법인 및 개인이 모두 등록 가능하며, 자본금 대신 
영업보증금(매출액에 따라 개인 1억, 법인 3억 이상)을 금융감독원에 예탁

  ** 자문업 등록요건 중 ①법인격, ②자본금 및 물적 요건, ③각종 공시의무 부담 등은 개
인사업자 자격으로 종사하고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자문업 진출에 장애로 작용

【IFA·FA·투자권유대행인 비교】

구분 IFA FA 투자권유대행인
인격 법인 법인 개인

전속여부 비전속 비전속 전속
자본금 1억(펀드 등 금융상품 자문)

2.5억(금융상품+주식, 부동산 등) 없음
수수료 
체계

투자자로부터만 
자문수수료 수취 가능

투자자로부터 수취 가능
(판매사로부터 커미션, 
재산상 이익 수취 가능)

판매사로부터 판매 
수수료의 일정률
수취(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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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영일의 IFA제도 현황

1  IFA의 개념

 IFA의 정의

□ IFA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일정한 독립적인 입장에서 

자산운용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영

미일의 독립성은 약간 상이

 ○ IFA는 IFA법인과 동 법인에 소속된 IFA으로 구성되며, 특정

금융기관이 아닌 IFA법인에 소속되어 독립된 입장에서 고

객의 자산운용에 대해 제안하고 중개 

 미국

□ 독립계 FA은 약 12.7만명*이며, 개인자산운용 등 금융서비스 

제공에 금융기관의 직원과 상호 견줄 있는 주축을 형성

  * 2017년말 기준 127,681명(IC형 61,600명, RIA형 38,407명, 겸업형 27,674명)으로 대
형증권의 외무원수47,470명 보다 많으며, 예탁자산이나 수입 비중에서도 존재감 과시 

 ○ 독립계 FA는 등록투자상담사로서 금융상품매매를 취급하는 

독립투자어드바이저(Independent Contractor, Investment Adviser)*와 

  * 독립투자어드바이저의 영문명는 Independent Contractor, Investment Adviser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며, 또한 Independent Contractor는 독립투자어드바이저에 한정하지 않고, 
자영형의 근로형태전반을 지칭. 또한 2019년 6월 5일에 SEC가 공표한“Regulation Best 
Interest”는 브로커·딜러(RIA와의 겸업 없음)가「어드바이저」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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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문업으로서 투자일임계정 등을 취급하는 RIA(Registered 
Investment Adviser)로 구분되며, 양자는 겸업(하이브리드 

RIA)가능하고 실제 겸업자도 많은 실정

 영국

□ 개인에 대한 투자자문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IFA가 전통적으로 큰 지위를 차지

 ○ IFA법인은 1인 법인을 포함해 소규모업자가 많고 지역에 밀착

*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대부분

   * 영국 discus사의「IFA Landscape」에 의하면, 전형적인 IFA사업구조는 ⅰ)1FA 1인당 
100~150명의 고객을 담당, ⅱ)FA 1명에 대해 1.5명 상당의 관리용 인적자원을 이용, 
ⅲ)고객에 대한 주당 담당시간은 25시간 정도

 ○ 또한 2012년 RDR시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입원이 개인

투자자로부터의 Fee로 한정됨과 동시에 자격요건도 엄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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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소매투자상품의 판매채널은 Adviser와 platform로 구

분되며, FCA에 의하면 Adviser의 약 70%가 법인, 나머지 

약 30%가 은행 등의 대형금융기관에 소속되어 활동

 ○ (Adviser) Advisory firm*에 소속되어 특정금융기관의 상품

에 편중되지 않는 자문을 제공하는 IFA와 특정금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기관의 상품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한적 FA(restricted financial adviser)로 구분

  * Advisory firm에는 FCA로부터 직접인가를 받는 법인과 네트워크 산하 법인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Advisory firm은 통상 각 지역에 소규모 매장을 두고 소인원(1~5명 정
도)의 Adviser에 의해 운영되며, 네트워크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채용
하여 참여 Advisory firm이 네트워크의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platform) 플랫폼은 개인투자자대상 직판채널과 Adviser 

판매지원채널 B2B로 구분되며, 각각 특화된 회사 또는 양 

채널을 커버하는 회사가 존재

□ 규제당국인 FCA는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IFA에게 높은 

수준의 지식보유와 지속적인 학습을 요구함에 따라 대부

분의 IFA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

 ○ 또한 개인이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FCA에 등록된 자문

법인을 대리하거나 대리인으로 지명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적절한 자격(qualifications)을 보유하는지의 확인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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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IFA는 IFA법인인 금융상품중개업자에 소속하는 등록외무

원을 지칭

 ○ IFA법인은 증권사를 소속금융기관으로(복수증권사도 가능)

하는 반면, IFA는 IFA법인 소속으로 특정금융기관과의 관계

에서 독립된 입장에 위치

 ○ 또한 이러한 IFA법인 소속형과는 별도로 IFA법인의 소속

등록이 아닌 자신이 금융상품중개업을 직접 등록하는 개

인형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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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IFA법인을 포함한 금융상품중개업자의 등록외무원 

수(법인소속)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이며, 

2018년 12월 말 기준 약 3,500명 수준

 ○ 특히 제1종 외무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제2종 외무 

직원도 일정비율을 차지, 그 밖에 개인금융상품중개업자의 

등록외무원 수가 약 300명으로 합계 3,800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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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A의 특징을 살펴보면, 개인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증권업무의 특화형은 많지 않고, 보험대리점, 세

무사·회계사, FP와의 겸업형태가 많은 실정

□ 한편, 규제당국인 금융청이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을 목적으로 위해 새로운 중개업

자제도를 창설(금융서비스중개법 제정, 2019) 

 ○ 업종별 복수등록*등을 하지 않고도 새로운 중개업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제도 하에서는 은행법의 은행대리점, 금융상품거래법의 금융상품중개업자, 보험법의 
보험모집인 및 보험중개인의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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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영일의 비교

□ (미국) 등록투자상담사형의 독립투자어드바이저와 투자자

문업형의 RIA로 구분

 ○ RIA는 투자일임계정제공에 의한 수익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반면, 독립투자어드바이저는 펀드 등 개별금융상품의 판매

수수료와 투자신탁의 예탁자산잔액에 따른 수익이 중심

 ○ 또한 하이브리드 RIA의 경우에는 쌍방의 형태를 취급

□ (영국) IFA는 원칙적으로 고객으로부터의 판매수수료 및 

자산운용회사로부터의 신탁보수 등의 수취는 금지되며, 

고객의 자문수수료에 의거하는 구조

□ (일본) IFA의 기본 형태는 증권외무원이며, 펀드판매 등을 

통한 판매수수료, 예탁자산잔액에 따른 신탁보수 등이 중심

 ○ 일부 IFA법인의 경우에는 투자조언업·투자자문업의 등록

을 통해 투자일임서비스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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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독립계 FA(IFA)제도

1. 독립계 FA의 고객자산과 증권사

 독립계 FA의 고객자산

□ 美 개인증권투자의 고객자산은 2018년 말 기준 27조 달러

이며 이 중 어드바이저 경유 20조 달러, 디스카운트/다이

렉트(온라인증권 등)경유 7조 달러 규모임

 ○ 특히 2022년에는 어드바이저 경유가 24조 달러, 디스카운

트/다이렉트는 8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

드바이저 경유의 높은 성장이 예상

 ○ 또한 어드바이저를 통한 고객자산 중 대형증권/대형증권

이외의 증권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반면, IFA의 점유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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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증권 등의 점유율 저하는 이하의 요인 등에 기인

 

 ○ (대형증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유층 중심의 자산운용

업무를 강화하고 소규모 고객과의 대면거래를 축소

 ○ (이용자)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브랜

드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업자와 거래를 지향

 ○ (기타) IFA용 업무지원서비스의 충실화로 대형증권 등의 

종업원 FA가 IFA로 이직하더라도 기존의 종업원 FA와 손색

없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쉬워진 것 등에 기인

 개인대상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증권사

□ 美 증권회사의 유형에는 전통적인 유형인 대형증권, 독립·

지방증권, 온라인 증권 이외에, 은행지점용 증권, 보험사용 

증권 등 복수의 유형이 존재

 ○ 독립투자자문업자에는 독립·지방증권, RIA에는 custody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증권이 큰 역할을 담당

□ 대면증권회사의 고객예탁자산의 순위는 Charles Schwab,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Wells 

Fargo, UBS America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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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계 FA의 담당자

◈ 미국의 IFA는 등록투자상담사로 금융상품매매를 중개하는 독립투자

   어드바이저(IFA)와 투자자문업으로서 투자일임계정 등을 취급하는 

   RIA가 있으며, 양자는 겸업(하이브리드 RIA)도 가능

 IFA와 RIA

① 필요한 자격

□ IFA 및 RIA는 FINRA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Seris7/813*, 

Series65/6614**의 취득 필요

  * FINRA(금융투자업규제기구)가 시험실시를 담당. 국내의 증권투자상담사자격에 상당
  ** NASA(North American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북미증권관리자협회)의 시험이며, 

그 실시는 FINRA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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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자격은 금융기관의 종업원 FA, IFA의 어느 경우에도 

필요하며, 종업원 FA은 IFA로 이직한 후에도(필요한 등록

절차를 거쳐)활용 가능

② IFA와 RIA의 차이점

□ IFA와 RIA의 차이점으로는 등록투자상담사/투자자문업의 

차이 외에, 컴플라이언스 책임을 들 수 있음

 ○ (IFA) IFA는 등록투자상담사로서 증권회사 등(산하의 IFA소
속사)에 소속하며, 컴플라이언스 책임은 증권회사 등이 부담 

 ○ (RIA) RIA는 온라인 증권 등이 제공하는 관리서비스(custody)
등*을 이용하지만, 컴플라이언스책임은 RIA자신이 부담

   * 관리업자(custodian)는 컴플라이언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음 

  ⇒ 이와 같이 RIA는 어드바이저 지원회사 등이 제공하는 

컴플라이언스 관리서비스의 이용 니즈가 매우 강함

 IFA

① IFA의 실태

□ IFA는 금융기관의 종업원이 아닌 자영업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소속된 등록투자상담사로서 금융상품매매 관련 커미

션을 받는 자를 의미하며, 하이브리드 RIA도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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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 1인당 연간순수익은 56만 달러, 예탁자산은 77백만 

달러, 고객 수는 356명* 정도
     * 수익구성은 예탁자산잔액에 따른 자산기준 Fee은 56%, Commission은 37%이며, 실

제로는 RIA과의 겸업(하이브리드 RIA)이 많고 이에 근거한 Fee수익이 과반을 차지

 ○ RIA의 일반적 명칭은 Financial Planner가 약 50%로 가장 

많으며, Investment Planner, Non-Advisor, Wealth Manager, 

Money Manager등 다양한 직종명도 제시되어 있음

 ○ 또한 미국의 FA는 젊은 담당자가 적고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며, IFA 및 RIA의 경우에도 FA로부터의 

이직 등으로 평균 연령이 52세 정도로 높은 실정

□ 다만, 현재는 IFA·RIA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독립계 FA가 

일정 연령(60세 등)에 달하여 은퇴를 생각하는 경우에 

 ○ 자신의 고객을 인수해 줄 IFA를 찾아 고객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객보호 및 사업승계 관점에서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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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FA가 IFA로의 이직을 결정하는 이유

□ FA가 IFA로의 이직을 결정하는 주된 이유는 현 금융기관

의 경영방침과 보수 등에 관한 불만 등에 기인

 ○ 특히 고객대응의 자율성 확보와 더불어 보수 측면(높은 

보수율, 이직 보너스)의 동기를 이유의 하나로 제시

□ 또한 FA의 이직은 종업원 FA에서 IFA로의 이직뿐만 아니라 

회사 간의 이직, IFA의 또 다른 소속(증권사·RIA법인)으

로의 이직 등 다양

 ○ LPL Financial“Investor ＆Analyst Day”(2019.5.22)자료에 

의하면, 사원 FA·IFA 모두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2018년 소속지역을 변경한 FA는 전체의 6.5%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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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A

① RIA로의 이직 장점

□ RIA의 주된 담당자는 증권회사 등의 FA, IFA로부터의 이

직자가 주축을 형성

 ○ Charles Schwab의 자료에 의하면, RIA로 이직한 FA가 꼽은 

장점으로는 ⅰ)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 제공 가능, ⅱ)고

객에게 더욱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 ⅲ) 자기 자신을 

위한 업무수행가능, ⅳ)RIA로서의 경영가치 제고, ⅴ)자기 

자신의 브랜드명 사용 등을 들고 있으며

 ○ Charles Schwab자체도 fiduciary실현, 고객경험 향상, 운영의 

자율성, 수입 잠재력 확대, 편리성이 높은 툴(tool)에 대한 

액세스 확대 등을 장점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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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IA(법인)과 RIA(개인)의 장점

□ RIA이 경영자로서 RIA법인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RIA법

인 운영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자본축적의 잠재성도 보유

 ○ 한편 RIA가 기존의 RIA법인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는 경우

에는 자신에게 적합한 RIA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은 

있는 반면, 

 ○ 해당 RIA법인의 각종 영업방침(영업방침·취급상품·보수

체계 등)에 따를 필요가 있는 등 RIA법인의 경영자로서 활

동하는 경우에 비해 자율성 일부 제약

③ RIA의 획득이익

□ 대형증권 FA 등이 RIA로 이직하는 동기는“업무운영의 

자율성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큰 요인 중의 하나이며, 

다른 동기로서“보수 측면의 메리트의 크기”도 제시

 ○ Charles Schwab Exploring independence에 의하면, 연간

수익 100만 달러의 대형증권 종업원 FA의 경우 경비공제 

후 이익이 40만 달러인데 반해, 

  - IFA의 경우에는 증권사에 지불하는 브로커/딜러 수수료 15만 

달러와 자기부담경비 30만 달러를 공제한 이익이 55만 달러,  

  - RIA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경비 30만 달러를 공제한 70만 

달러로 높은 보수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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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A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만큼 

기본적인 수익성은 높은 것은 일반적이지만, 실제업무 

운영의 자율성 외에 보수상의 메리트를 상당히 중시

□ 또한 대형증권 등에서 IFA/RIA로 이직하는 경우에 기존의 

담당고객을 이직지로 이관시키는 케이스가 많음

 ○ 미국에는 대형증권의 FA라도“개별 어드바이저의 고객”

이라는 의식이 강하며, IFA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그 이

직에 부응하는 고객비율도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실정

 ⇒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고객거래를 이관시킨다는 전제 하에 

대형증권에서 IFA/RIA로 이직

④ RIA법인의 설립·운영 검토시 포인트

□ IFA 등이 RIA법인의 설립·운영을 검토할 때의 주요 포인

트로는 이하의 9가지 항목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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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RIA법인의 KPI(예시)

□ KPI사례와 관련해서는 RIA in a BOX의 자료에 의하면, 이

하의 10 가지의 항목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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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계 FA를 둘러싼 생태계 구축

◈ 미국에서 독립계 FA가 확대된 배경에는 전술한 어드바이저, 금융

   기관, 고객의 각 니즈 이외에 다른 관계자를 포함한 에코시스템 

   구축이 기여

□ 현재 독립계 FA을 둘러싼 생태계의 당사자로서는 독립계 

FA(IFA/RIA), 증권회사, 관계당국(SEC/FINRA등), 자산운용

사, 어드바이저 지원회사 등이 있음

 ○ 당사자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고객의 독립채널에 

대한 신뢰도를 전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 또한 소규모 운영이 많은 RIA법인의 경우에도 어드바이저 

지원회사 등에 의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인 

운영과 채산성 확보를 지탱

  ⇒ 이러한 생태계 구축이 독립계 FA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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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C

◈ 독립계 FA를 둘러싼 에코시스템에 있어 SEC는 관계당국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

 SEC의 RIA법인등록

□ RIA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투자자문업등록이 필요하고 

등록지는 SEC 또는 주 정부이며, RIA법인의 고객자산액에 

따라 결정

 ○ 투자자문업법 Rule 203A-1은 ⅰ) RIA법인의 AUM가 110백만 

달러 이상의 경우 SEC등록 필요, ⅱ)100백만~110백만 달러

의 경우는 SEC등록 가능(필수는 아님), ⅲ)100백만 달러 

미만의 경우는 각 주 정부에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

 RIA법인의 Fiduciary Duty

□ RIA법인은 SEC 및 각 주정부에 등록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법 및 각 주(州)법에 의거 Fiduciary 의무를 부담

 ○ RIA법인은 Fiduciary로서 고객의 최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할 충실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모든 사항 특히 이해

상충에 관한 충분한 공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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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BOX의 RIA “How an Independent Broker Dealer Rep Can Start a RIA Firm”(2018.11))

 기타 RIA법인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

□ RIA법인은 우선 Form ADV Part2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

담하며, 내부자거래방지규칙과 윤리규정 제정을 요구

 ○ RIA법인은 ⅰ)연방정부의 증권법위반을 방지하는 서면상의 

정책과 절차제정·도입, ⅱ)RIA법인의 정책과 절차의 재검토

(년1회), ⅲ)본 절차를 담보하기 위한 CCO의 임명을 요구

함과 동시에 성과연동보수도입에 대해서도 제한을 부과

□ 또한 SEC의“FORM CRS RELATIONSHIP SUMMARY : 

AMENDMENTS TO FORM ADV”은 기존의 Form ADV 

Part 1/2에 부가해 새로운 Form ADV Part 3(Form CRS)*을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요구(2019.6.5.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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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A등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기본적인 체계에 대해 간단하게 알기 쉬운 
교부요약 자료이며, 포함되어야 할 정보로는 서비스제공 내용, Fee 및 비용, 이해상충, 
법적인 행동기준, 과거의 징계사항의 유무 등이 열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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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A검사 감독의 중점테마

□ SEC의“2019 Examination Priorities”와 RIA in a Box자료

에 따르면, RIA검사감독의 중점테마는 전체항목 중 자금세탁

방지 등 6개 항목을 제시

5. 증권회사

◈ IFA는 증권사 등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개인자산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제업무를 하는 데에는 IFA용 서비스를 제공

  하는 증권사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

◈ 증권사와 IFA는 경합관계는 아니고 독립 FA용의 관리(Custody)

  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IFA를 증권그룹채널의 하나로 인식하여 

활용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도 동반할 수 있는 존재

 증권사의 독립 FA 대상 업무

□ 독립계 FA 대상업무는 증권사의 IFA·하이브리드 RIA대상 

업무와 온라인 증권의 RIA대상 관리업무(Custody)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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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IFA·하이브리드 RIA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는 

LPL Financial, Raymond James, Ameriprise Financial 등 5개사, 

 ○ RIA의 RIA대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온라인증권은 Charles 

Schwab, Fidelity Investments, TD  AMERITRADE 등 4개사임

 증권회사

① 증권사 상위 10개사의 수입액과 수입구성 비율

□ 증권사 상위 10사(수입액 기준)의 수입구성 비율은 수입액으로 

ⅰ)LPL Financial, ⅱ)Ameriprise Financial, ⅲ)Raymond 

James가 상위를 차지

 ○ 수입구성 비율은 Commission 35%, Fee 48%, 기타 18%이

며, 하이브리드 RIA도 많고 Fee 수입이 절반정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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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권사가 IFA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 IFA는 거래플랫폼의 편리성 등 서비스 제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감안하여 소속·이용하는 증권사를 선택 

 ○ commission의 인센티브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재적기간 후에 

지불되는 이연보수, 업무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지원

 
 ○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보상여행이며, 이적에 

수반하는 이직보너스 및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인(Custodian)

① 관리인(Custodian)의 업무내용

□ 관리인이란 고객의 자산·증권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단순히 관리기능 뿐만 아니라 RIA의 비즈니스 수행에 필

요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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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거래플랫폼의 편의성, 테크놀로지 

활용, RIA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 등을 제공

② RIA용 관리 비즈니스 확대와 시장점유율

□ RIA대상 관리 비즈니스는 미국 투자가능자산의 성장률

(2013~17년 연평균 6.5%)을 상회하여 연평균 6.7% 성장

 ○ 그 중에서도 Charles Schwab의 RIA용 관리 비즈니스는 연 

10.9%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시장점유율은 

Charles Schwab 30%, Fidelity 16%, TD Ameritrade 11%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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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증권사의 현황

(LPL Financial)

① 개요

□ LPL Financial는 최대 리테일 고객자산 6,800억 달러, 어드

바이저 약 16,000명*을 보유

  * 어드바이저는 IFA 8,500명, 하이브리드 RIA 5,000명, 기관투자자(은행 등)2,500명

 ○ 자사 종업원 채널과 자사조성 운용상품이 없는 형태의 오픈

아키텍처를 채택하는 등 플랫폼의 역할로 특화한 것이 특징

② IFA비즈니스의 성장지원

□ IFA와의 관계에 있어 단순히 인프라 제공,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머무는 존재가 아닌 IFA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

하는 활동이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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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근 독립형 종업원 FA*(employee model for independent 
–minded advisors)에 대한 대응도 추진

   * 종업원 FA와 IFA의 중간적인 위치의 새로운 FA형태를 의미

 ○ 독립형 종업원 FA는 증권회사 등의 종업원 FA이면서 

비즈니스를 포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며 고객과의 접점에 

관한 운영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모델 

  ⇒ 2019년 5월 Allen&Company를 매수하여 동 회사소속 FA를 

독립형 종업원 FA로 취급

(Raymond James)

□ 동사는 북미를 중심으로 3,000개 이상의 거점을 두고 

7,600명 이상의 어드바이저와 약 300만 고객계좌를 보유

 ○ 소매부문의 고객예탁자산은 약 6,950억 달러 정도이며, 사

원채널과 독립채널을 병존*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

(Advisor Choice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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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itional Employee와 더불어 종업원 지위를 가지면서 독립적인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는 Independent Employee, 은행·신용조합의 판매를 지원하는 Bank&Credit Union,  
IFA인 Independent Contractor, 하이브리드 RIA, Independent RIA 

(Charles Schwab)

① RIA대상 관리 비즈니스의 최근 활동

□ 대형온라인 증권으로서 개인투자자용 온라인 증권과 함께 

RIA용 관리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대 점유율을 차지

 ○ 최근의 대책으로서는 새로운 형태의 고객과의 관계모델의 

창조 등을 목적으로 "단순화"를 키워드로 한 고도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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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IA업계 성장을 위한 대응책

□ 각 회사의 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RIA비즈니스(업계)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대응책도 진행

 ○ 향후 활동계획으로는 RIA 및 업계가 성장하는 RIA에 대한 

지원 및 자문능력제고 등을 제시

③ 新수수료 부과체계(Subscription-Based Financial Planning)도입

□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 부과체계 도입(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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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의 온라인 Schwab Intelligent Portfolios와 Schwab 

Intelligent Advisory의 2가지 서비스 중*

   * 전자에는 자문료를 무료로 하는 한편, 후자에는 연 0.28%의 자문료를 징수 

 ○ 후자를 Schwab Intelligent Portfolios Premium으로 대체
하고 자산운용액에 따른 자문료에 갈음하여 초기 Plann 
ing fee(300달러)과 30달러/월정액요금의 체계로 변경

□ 다만, 이러한 수수료 체계의 변경은 보다 심플한 서비스체
계를 요구하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 월액을 정액으로 변경함으로서 자산운용액이 증가하면서 
그 만큼 비용률이 저하되는 등 기존의 수수료 체계에 상
당한 파문을 일으키는 형태로 향후 동향이 주목

 대형증권의 대응

□ 대형증권의 부유층 비즈니스로의 전환으로 개인대상 자산

운용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의 점유율 자체는 저하되고 있

으나, 지속적으로 일정한 주요한 지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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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의 활용은 Wells Fargo 등 일부에 불과하며 투자일임

계정 및 등록투자상담사로서 개별금융상품을 제공

□ 현재 대형증권들이 중시하는 것은 Open Architecture

 ○ 자사그룹 내에 자산운용회사를 보유하지 않고 타사의 광

범위한 금융상품제공 외에, 자사상품이 있는 경우에도 어

드바이저의 보수체계상 우대하지 않고 고객의 이익에 적

합하면 결과적으로 선택된다는 구조를 중시

 

 ○ 또한 투자일임계정거래를 제공하는 경우 IFA로서 RIA와 

동일한 fiduciary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

6. 어드바이저 지원회사

◈ IFA를 둘러싼 에코시스템에는 RIA 등의 IFA, 증권회사, 관계당국, 

   자산운용회사와 함께 어드바이저 지원회사 등이 큰 역할을 담당 

◈ RIA법인은 소규모업자가 많아 업무 효율성·수익성을 확보하는  

   데에 어드바이저 지원회사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툴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

 자문 업무를 지원하는 회사

□ RIA 등의 IFA지원업무는 각 영역에서 다양한 회사가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발적·상대적인 것보다는 종합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유용한 것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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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온라인 증권의 Custody업무, 

증권사의 어드바이저 지원서비스 등이며, 현재 이들 증권

사는 각 서비스 기능제공의 편의성 향상에 집중

 어드바이저 지원회사(컴플라이언스 관련)

□ 어드바이저 지원회사에는 다양한 대응영역이 있으며, 컴플

라이언스 관련 업무기능도 그 중의 하나로 인식

 ○ 현재 RIA in a BOX LLC*는 RIA법인 등에 유상으로 법무·

컴플라이언스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실시

  * 당사는 이전부터 SEC나 주정부의 RIA 감독업무자를 채용해 다양한 지원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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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바이저 지원회사(RIA in a BOX)】 

  (RIA in a BOX가 RIA법인에 제공하는 컴플라이언스 지원기능)

• 당사는 1,700사 이상의 투자자문사(RIA법인)에게 지속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지원기능을 제공(뉴욕 소재)

• 컴플라이언스 지원기능의 제공처인 투자자문사(RIA법인)은 1인 운영회사에서 수백 명의 어드바이저를 보유한 

  회사까지 다양

• 당사가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인 RIA Compliance는 주 등록 RIA법인은 225달러/월, SEC등록 RIA법인은 400 

  달러/월로 법령준수지원의 서비스 이용 가능

• My RIA Compliance의 온라인 소프트웨어는 RIA법인이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용하는 테크놀로지는 전 직장에서 실제로 SEC나 주정부에서 RIA감독업무에 종사한    

  자 등이 개발·운용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하는 RIA법인은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관한 조회, 등록 

  절차나 마케팅 서류관리, CCO의 트레이닝실시, 감사에 대한 대응 등으로 뛰어난 테크놀로지와 전문가에 

  의한 대응을 확보할 수 있다.

• 특히, 당사의 컴플라이언스 지원서비스는 RIA법인의 주요간부가 CCO이외에도 다양한 직책을 겸임하고 있다  

  는 실태를 비탕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RIA 법인의 주요간부는 다양한 직책 하에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My RIA Compliance는 컴플라이언스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이전에 IFA이었던 어드바이저는 RIA법인에 법령준수가 요구되는 수준은 이미 충분한 경험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RIA의 거래기록규칙 등은 IFA의 관리와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다,

 （자료）RIA in a BOX ”How an Independent Broker Dealer Rep Can Start a RIA Firm”(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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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국의 IFA제도

1. FA의 동향

◈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FA회사 중에서 대규모 법인이 아닌 

일정한 독립성을 가진 소규모 FA회사가 IFA로 지칭되어 왔지만, 

◈ 2012년 RDR시행 이후 Independent Advice의 요건이 엄격하게 

   정의되면서 IFA라고 지칭하는 FA법인 및 소속FA의 Independent  

   Advice제공을 의무화 

⇒ 이에 따라 IFA는 운영의 독립성을 가지며, Independent Advice를 

   제공하는 FA회사(소속 FA)를 지칭  

 FA회사의 동향

□ 영국 FCA에 의하면, 리테일 투자를 담당하는 FA수(IFA를 

포함)은 약 26,000명, FA회사 수는 5,281사(2017년말 현재)

 ○ FA회사의 FA소속인원을 보면, 1인이 2,466사(46.7%), 2~5

인이 2,238사(42.4%), 6~50인이 539사(10.2%), 50인 이상이 

38사(0.7%)에 불과하며, 소규모 FA회사가 대부분임

 ○ 또한 FA 1인당 수입을 FA회사의 규모별로 비교하면, FA 

1인의 회사가 약간 낮지만 규모별로 큰 차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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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법인의 수익 구성

□ FA회사의 수익구성은 리테일 투자 84.2%, 보험 10.9%, 모

기지 4.9%로 리테일 투자에 의한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

 ○ 또한 Commission/Fee의 수익구성을 보면, Commission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Fee가 크게 증가되는 추세*

     * 2012년 RDR시행으로 2014년 이후 신규계약부터 FA법인은 투신사 등의 Commission 
수입의 수취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투자자문 등에 관한 Fee의 수취가 증가. 다만, 기존 
계약분은 계속하여 Commission 수취가 가능하다는 점 또 보험·모기지에는 Commiss 
ion base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Commission base는 감소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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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법인의 자본요건

□ FA법인에 대해서는 자본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리테일 

투자에 관한 FA법인의 자본금은 20,000파운드*

  * 2018년 기존의 15,000파운드에서 인상

 ○ 이로 인해 FA법인의 자본금액은 하한선인 20,000파운드가 

67%를 차지

 ○ 또한 FA법인의 자본상황을 보면 자본결손회사는 0.7%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회사에서 잉여금이 발생

 FA에 의한 자문료 부과방법

□ 현재 FA에 의한 자문료 부과방법은 ⅰ)초기/단발적 형태, 

ⅱ)지속적 형태*의 2개로 구분

  * 초기/단발형태는 FA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최초상담 혹은 특정사항에 관한 
단발적인 상담이 있는 반면, 지속적 형태는 투자액등에 따른 자문료를 정기적이고 계속적
으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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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의 수수료 부과방법은 초기/단발적 형태에 비해 지속적 

형태에 의한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다이렉트 수

취가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는 반면, 플랫폼 등 경유가 

증가되는 추세 

□ FA의 수수료부과방법에는 ⅰ)시간단위, ⅱ)투자액 단위, ⅲ)고정료, 

ⅳ)결합(combined,ⅰ~ⅲ의 조합)의 3가지 방식이 있으며,

 ○ 초기/지속적 방법 모두 ⅱ)의 투자액 단위가 50%전후를 

차지하며, 초기방법에는 고정료 비율이 지속적 방법보다 높음

 ○ 투자액에 대한 비율은 초기방법 1.0%~3.0%, 지속적 방법 

0.5%~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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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A의 소개사이트

□ 영국의 대표적인 IFA 소개사이트인 Unbiased는 약 24,000

이상의 IFA로부터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와 지역에 따라 

후보자인 IFA의 정보를 무료로 검색하여 제공

 ○ 하나의 예로서 일정조건에 근거하여 City of London 동부 

상위 20사의 IFA에 관한 정보를 검색결과로 표시

 ○ 그 가운데 특히 IFA의 이용 검토자가 IFA법인을 비교 검토

할 수 있도록 IFA법인(Westminster Wealth Management 

LLP)의 프로필에 대해 상세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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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A 이용 검토 시의 체크리스트

□ Unbiased는 개인이 IFA 이용을 검토할 때의 체크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IFA를 선택

하는데 있어 유익한 툴로서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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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의 업계구조

 FA법인의 분류

□ 현재 FA법인은 FCA의 직접규제를 받은 Directly Authorised 

firms과 직접규제를 받지 않는 Appointed Representative(AR)

의 2종류로 분류

 ○ Directly Authorised firms는 Nationals(대규모 법인) 및 중소 

FA법인, AR은 Network 하에 활동 가능한 FA법인이 해당

 ○ IFA에 상당하는 FA법인은 AR 및 Directly Authorised firm

으로 활동하는 중소 FA법인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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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ly Authorised firms

□ Directly Authorised firms 중 Nationals는 영국 내에 동일한 

브랜드명을 갖고 활동하며, 소속 FA는 백오피스업무 및 

플랫폼을 Nationals의 본사를 통해 제공된 것을 이용

 ○ (Locals) 자신의 브랜드명을 갖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소 

FA법인으로 백오피스업무는 자사에서 담당하지만, 컴플라

이언스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플랫

폼은 자사의 계약처를 이용

 Network AR

□ Network는 다수의 FA법인(AR)을 산하에 둔 프랜차이즈형

으로 자신의 브랜드명으로 활동*, 

  * Network의 주된 담당자는 Sense, Openwork, Intrinsic(Quilter), Lighthouse, Tenet 등임

 ○ 컴플라이언스나 백오피스업무, 플랫폼은 Network( 또는 그 

이용 계약처)에서 제공되는 것을 이용하며, Network는 AR에 

대한 규제감독기능을 담당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제공자

□ 주요제공자는 Bank hall, 360, Compliance First, Simply Biz 

등이며, 아울러 소규모의 독립컨설턴트가 여러 종류의 서

비스를 제공



- 52 -

 ○ 주요 제공자 중 하나인 Bank hall의 제공내용은 컴플라이

언스 서비스, 스킬향상 프로그램, 학습허브 등임

 플랫폼

① 개관

□ 플랫폼은 개인투자자와 IFA전용의 복수투자운용상품을 분배

하고 있으며, 독립·운용사·보험 계열 등 20사 정도 존재

 ○ 주요 담당자로는 Funds Network(Fidelity), Aegon Platform, 

Aviva Platform, Ascentric, Vantage 등이 있으며,

  - Vantage가 개인대상 거래 플랫폼(Hargreaves Lansdown)에 특

화하고 있는 한편, Aviva Platform은 IFA 대상 거래플랫폼

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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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FA에 대한 규제감독은 Directly Authorised firms 혹은 

Network이 담당하며, 플랫폼은 규제감독기능을 담당하지 

않음

② IFA전용 제공 서비스

□ IFA전용 거래플랫폼은 각 고객거래의 집약관리, 통합적인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도 실시

 ○ 대형 IFA전용의 하나인 Aviva Platform은 고객의 다양한 

금융니즈와 tax planning니즈에 대응함과 동시에, 최신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종합적인 고객 및 백오피스를 관리

③ 플랫폼 이용에 대한 수수료 부과체계(Clearing Charge)

□ Aviva Platform의 플랫폼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투자포트

폴리오가 40만 파운드 이하의 경우에는 연 0.25%, 40만 

파운드 이상의 경우는 연 0.1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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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는 플랫폼 이용료에 부가해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펀드관리비용*(연0.02%~2.51%로 펀드에 따라 다름) 지불

   * 현재 Aviva Platform가 취급하는 펀드 중 95%이상은 당초 매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음
 

 ○ 또한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자문비용이 필요하며, 어느 경우

에도 이용자가 직접 부담

3. RDR시행 이후 투자자문 제공의 변화

◈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 RDR은 개인 대상 증권비즈니스

   영역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 

 RDR의 실시배경

□ RDR의 실시목적은 개인대상 증권투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IFA나 플랫폼에 대한 개인의 신뢰도 향상

 ○ 구체적 방안은 ⅰ) IFA 등의 자격요건 엄격화, ⅱ) 투자자문의 

정의를 Independent Advice와 Restricted Advice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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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A와 플랫폼이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운용회사 등

으로부터 받는 Commission방식을 금지하고 개인고객에게 

투자자문에 관한 Fee지불을 직접 받는 방식으로 변경

 RDR시행 이후 투자자문제공의 변화

□ RDR시행 이후 Independent Advice, Restricted Advice의 

제공요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투자자문방식이 병존

 ○ (Independent Advice) IFA가 Independent Advic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의 선택사항(금융상품의 선

택범위)이 unbiased, unrestricted일 것을 요구

  - 이에 IFA는 취급상품 특히 unrestricted 요건성립의 한계를 

감안하여 플랫폼회사의 IFA전용 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한 

금융상품을 제공 받는 형태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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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ricted Advice) 금융기관에 소속된 FA는 제공금융상품이 

소속금융기관의 취급범위로 한정되기 때문에 Restricted 

Advice에 기초한 활동이 기본

  - 또한 Restricted Advice 하에서도 고객의 적합성 판단 등

과 관련된 요건충족을 필요함에 따라 간략한 투자자문과 

비자문(Non-Advice)형태의 금융상품제공이 증가

 Advice GAP 발생

□ IFA/플랫폼의 수수료체계가 Commission에서 Fee방식(운용

사→고객)으로 이전함에 따라 투자자문 제공방식도 변화

 ○ 투자자문의 대가(Fee)는 기본적으로 예탁자산의 일정비율

(1%등)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거래비용과의 균형차원

에서 예탁자산 등에 하한을 설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이로 인해 IFA/플랫폼이 Advice를 제공하고 싶은 고객층과 

Advice를 이용하고 싶은 고객층 사이에 Advice Gap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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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R 도입은 거래 투명성을 초래하는 반면, 금융기관이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대상고객을 부유층 등으로 한정시키는 

움직임으로도 연결

 ○ 온라인 금융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RDR시행

으로 개인투자자가 투자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온라인의 Non-Advice에 의한 증권투자

의 가속화로 이어지는 모양새

 자문과 가이던스

□ RDR시행으로 자문이 아닌 가이던스의 제공이 확대

 ○ 가이던스는 개별금융상품 등의 제안 등은 하지 않고 고객

니즈에 맞는 포트폴리오의 제안 등을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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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금융기관의 사례

□ RDR 도입 이후 특히 근로자 계층을 위한 FA제공이 축소

되면서 대형금융기관 중에는 자체적으로 FA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Barclays는 FA 선정 시의 5가지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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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의 연금제도개혁과 연금자문

 연금제도개혁

□ 2015년 4월 연금이 자유화되면서 DC형 가입자의 연금 수

령시 선택지가 유연화 

 ○ 제도변경 이전 연금재원의 인출은 소액 또는 거액 보유자

에게 한정되었지만, 변경 후 연금수령방법을 연금재원의 

多寡에 관계없이 자유 인출 허용 

 연금 자문

□ 정부가 연금자유화 개혁에 따른 DC연금 가입자의 정보

제공과 자문지원을 위한 대책으로서 Pension wise 설립 

 ○ 또한 일정한 선택(DB형에서 DC형 전환시 연금자산이 3만 파운드 이
상인 경우)을 하고자 하는 경우 FA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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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연금자산의 취급 관련 자문니즈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전체를 감안한 라이프 플랜에 대한 

관심도 증가

 ○ 다만, RDR시행 이후 Advice Gap 등을 감안하여 가이던스  

활용 등의 대책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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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본의 IFA제도 

1. IFA

 IFA의 개요

□ 日 IFA에는 증권사 출신자 등에 의한 IFA법인*, 세무·회계 

사무소, 보험사 출신자·보험대리점, FP 등이 있음

   * IFA법인 중에는 증권회사로부터의 업태전환회사도 있음

 ○ 영업상 간판은 IFA자신의 간판을 사용하는 케이스와 금융

서비스의 대리점으로서 활동하는 곳으로 구분

 IFA의 담당자

□ QUICK자산운용연구소의 'IFA실태조사'(2018.11)에 따르면,  

IFA가 되기 직전의 경력에는 증권사 42.0%로 가장 많으며, 

2위의 보험대리점 12.5%를 크게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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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A의 수익원 및 제안 상품

□ IFA의 수익원이나 제안상품 내역은 IFA 경력별로 그 구성 

비율이 크게 상이

 ○ (수익원) 증권사 출신의 경우 증권 중개수수료가 과반을 

차지하는 반면, 보험대리점·생명보험회사 출신은 생명

보험관련이 과반을 차지하며 증권 중개수수료는 10% 미만

 ○ (제안상품) IFA의 주된 제안 상품은 투자신탁이 30%이상 

차지

  - 다만 증권사 출신의 경우에는 국내주식이 40%로 보험이 

미미한 반면, 보험대리점이나 생명보험 회사출신의 경우

에는 보험이 40%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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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A법인의 특징

① 특징(예시)

□ 증권사 출신에 의한 증권관련 중심의 IFA법인, 세무·회계

사무소와의 겸업, 보험대리점과의 겸업, FP와의 겸업 등의 

패턴 외에 다양한 창의적인 판매 포인트도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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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객기반 및 특징

□ 주요 담당자별 IFA법인의 고객기반 및 특징은 기존 근무

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

 ○ (증권사 출신자 등에 의한 IFA법인) 증권사 재적시의 고객 

및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소개, 신규개척이 대부분

  - 현재 부유층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방식에 많은 문제

의식을 갖고 해외사례를 참고로 합리적인 접근법 실천에 

주력하는 IFA법인도 적지 않은 실정

 ○ (세무·회계 사무소) 회계·세무관련 고객이 주요 대상이며, 

증권관련 업무는 고객이 세제상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투자운용상품 제공이 많고 자산운용업무를 본격적으로 취급

하는 사례는 아직 미미한 실정*

   * 다만, 지역부유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고객이 경영하는 기업이나 상속과 관련된 
자산운용니즈에 접촉하기 쉬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 (보험대리점과의 겸업형) 지역에서 보험을 계기로 한 컨설팅 

고객이며 현재 보험관련수익이 주축을 이루고 증권분야는 

제한적인 곳이 대부분이며, 

  - 향후 증권에 강한 IFA충원 등을 통한 보험·증권의 종합

적인 자산운용컨설팅 영업 강화 전망

 ○ (FP서비스) 지역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지

주민이나 신규 개척 고객(접근 우위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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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회사로부터의 업태전환(IFA)의 경우 고객기반은 기존 

증권회사와 동일하며 주식투자 중심의 고객도 상당히 확보

 ○ IFA로의 업태전환을 통해 고정적인 운영비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고객과의 접점강화에 경영체력을 더욱 강화

  ⇒ 지역밀착형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IFA법인으

로의 업태전환도 하나의 방안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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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A의 수익원

□ IFA의 수익원은 투자신탁의 판매수수료·대행수수료, 위탁

매매수수료, 채권판매 관련수익 등에 의존

 ○ 미국의 RIA가 투자자문업법상의 Fiduciary에 의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에 근거한 Fee base의 수익이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 수익구조 측면에서 미국의 RIA와는 특성이 다르고 등록투

자상담사인 IFA와 유사

□ 현재　 IFA법인은 일부를 제외하고 소규모기관이 많고 

일정한 수익성 확보관점에서 타 업무와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

 ○ 기존의 금융기관 등과는 다른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겸업형 IFA 특징 및 장점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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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FA의 플랫폼 담당자와 비즈니스

◈ IFA는 금융상품거래업자와 금융상품중개계약을 체결한 IFA법인

   (금융상품중개업자)에 소속되거나 직접 개인이 금융상품중개업자

   로 등록한 후 금융상품거래업자와 금융상품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소속금융기관으로 하는 것이 필요

 소속금융기관의 의무 및 책임

□ 소속금융기관은 금융상품중개업자와 상품서비스제공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들의 적절한 업무운영확보를 의무화

 ○ 금융상품중개업자가 고객에 문제가 있는 대응을 한 경우

나 자금을 수취한 이후 파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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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IFA플랫폼

□ 주요 IFA플랫폼은 2018년 11월 금융상품중개업자와의 계약 

수 기준으로 SBI증권, 라쿠텐증권, 에이스증권, PWM 일본

증권, 미츠비시UFJ 모건스탠리증권 등 5사임

 ○ 또한 (개인)금융상품중개업자와의 계약체결 수는 에이스증권

이 가장 많고 법인·개인 합산으로도 에이스증권이 최대

 금융상품중개업자(법인)와의 지역별 계약회사 수

□ 상기 5사의 금융상품중개업자(법인)와의 지역별 계약회사 

수의 구성 비율은 도쿄, 오사카 등 도시비율이 높은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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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A플랫폼의 비즈니스

① IFA채널제공의 지위

□ IFA플랫폼은 기본적으로 IFA채널제공의 지위를 자산운용

컨설팅서비스로 규정

 ○ 즉 라쿠텐 증권은「동사와 계약하는 IFA를 통해 고객의 자산 

운용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어드

바이저를 보유한다.』는 것을 새로운 선택사항으로 제시

 ○ 또한 IFA의 특징을「금융기관의 영업방침과 관계없이 고객

니즈를 최우선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입장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투자 선택지를 제안한다.」는 것을 신조로 제시

  ⇒ 구체적으로ⅰ)라이프스테이지에 따른 자산운용어드바이스, 

ⅱ)고객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라인업, ⅲ)세대를 

초월한 장기간에 걸친 서포트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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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FA비즈니스의 지원체제

□ IFA플랫폼의 IFA비즈니스 지원체제는 다양하고 광범위

 ○ 예를 들어 라쿠텐 증권은 ⅰ)고객전용 프로모션 서포트, 

ⅱ)투자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풍부한 상품라인업, ⅲ)고객 

계좌관리 등을 지원하는 IFA관리Web과IFA다이얼, ⅳ)컴플

라이언스 서포트,, ⅴ)마켓·상품연구회 개최, ⅵ)신규 IFA

법인의 창업지원, ⅶ)영업스타트업 프로그램 등

③ 지역금융기관 등과의 업무제휴

□ IFA플랫폼의 경우 지역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IFA비즈니스를 전개

 ○ (라쿠텐 증권) 지방은행이나 보험대리점 등의 금융상품 플

랫폼과 계약처 IFA법인의 컨설팅 서포트를 결합하여 금융컨

설팅의 확대추진

 
 ○ (SBI 증권) 지역은행과의 제휴 확대

 - 시미즈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동 은행과의 공동점포를 통해 증권관련 상품·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원스톱으로 제안 및 제공

④ 최근 동향

ⅰ. 종업원 IFA제도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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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I매니저의 경우 2017년 2월 종업원 IFA제도를 창설운영

 ○ 보수를 수익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장하고 최저임금보증

제도 및 재택근무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복리후생 등의 

사내제도도 다른 사원과 동일하게 적용

 ○ 이를 통해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억제하여 win-win한 관계를 

구축하고 시대요구에 맞는 고객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

ⅱ. Target year wrap

□ 동 랩은 라쿠텐 증권이 NN Investments와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당사가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 그리고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IFA가 고객과의 사이에 상담·

보고·제안을 하는 구조이며,

 ○ ⓐ고객 맞춤형 운용플랜제공, ⓑ운용 중에도 유연한 플랜

변경 가능, ⓒ리스크를 배려한 상품설계, ⓓ앱을 통한 간

단한 운용플랜 진단 등의 내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ⅲ. 관리계좌코스

□ 라쿠텐 증권은 IFA고객으로부터 거래할 때마다 수령하던 

수수료를 종전보다 저렴하게 또는 0엔으로 하는 대신에 

고객예탁자산액에 따라 관리계좌료(1.0%)로 수취하고 해당 

관리계좌료에서 IFA에 대한 보수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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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매매수수료는 IFA의 보수계산대상이 되지 않고  

고객예탁자산과 연동해 IFA의 보수가 증감하는 구조로서  

기존의 IFA전용 수수료 코스와의 사이에 선택 가능 

3. 금융청의 IFA정책

□ 금융소비자 중심의 업무운영 확립과 정착을 위해서도 보다 

금융소비자의 시점에 입각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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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동향

□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이

노베이션을 촉진하고 다양한 상품,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新금융상품중개업자제도를 청설

 ○ 은행·증권·보험에 걸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규제가 존재하고* 중개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복수등록 이외에, 각 소속금융기관의 감독 등

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등 사업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

  * 은행법의 은행대리업자, 금융상품거래법의 금융상품중개업자, 보험업법의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중립인이라는 업종별 규제가 존재하고 중개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복수등록필요

 ○ 이에 따라 업종별 복수 등록 등을 받지 않고도 새로운 중

개업으로의 진입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중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등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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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IFA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국내 IFA의 확대 가능성

 IFA 확대 가능성

□ 다양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판매회사 등과는 독립된 입장에서 자문

하는 자 등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마련 필요

 IFA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가능성의 전제

□ IFA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니즈와 IFA공급의 
관점에서의 인식변화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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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니즈) IFA에 대한 고객의 인식강화를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대리인이 아닌 고객의 대리인이라는 입지의 특징
과 운영의 자유도를 발휘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다가서는 
대응이 가능한 프로세스 구축 필요

 ○ (IFA공급) IFA의 진입·규모 확대와 고객의 인지도 강화라는 

양축의 진전이 필요 ⇒ 旣 금융기관의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IFA의 매력 제고*

   * IFA공급의 관점에서는 증권사 직원 등의 IFA전환 니즈 증대, 보험대리점의 보험·증권
의 종합컨설팅에 대한 유용성의 인식확대, 회계·세무사 사무소 등의 IFA 활용에 의한 
고객대응력 강화의 인식확대 등의 점을 들 수 있음

 IFA 확대를 지탱하는 요인

□ IFA의 확대지탱요인으로는 ①IFA 플랫폼 등에 의한 IFA 
지원력 향상, ②IFA 수익구조개혁, ③자산운용사의 IFA에 
적합한 대응력 향상, ④당국의 방향성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IFA 업무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채산성 확보·향상이 가능
해진다면 IFA제도도 더욱 더 확대될 뿐만 아니라 미·영·일의 
해외사례에서 보듯 IFA지원회사 등도 발달될 것으로 전망

 ○ 현재 IFA의 대부분은 펀드관련 판매수익 등에 의존하고 
있으나, 고객입장에 입각한 어드바이저를 실천적으로 제시
하는 관점으로의 변혁도 필요

  ⇒ 예탁자산잔고체계로 전환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익측
면에서 어려울 가능성도 예상되는 바, 투자자문업에 근거
한 수수료체계의 활용 등도 대응책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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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A 확대의 제약요인

□ IFA확대의 제약요인으로는 ①고객의 IFA에 대한 가치인식

미흡, ②IFA의 컴플라이언스 문제, ③기존 대면증권회사의 

영업방법변화, ④IFA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고객의 IFA에 대한 가치인식미흡에 대해서는 IFA가 제공

하는 가치자체의 측면과 IFA특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한 

인식여부의 양면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 이들에 관한 정보 

공시를 통한 인식 제고 필요

□ 특히 IFA의 컴플라이언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객의 손해

배상에 대해 소속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하지만, IFA의 태

세나 자력이 불충분하면 소속기관으로서도 거래지속이 어

려워질 가능성도 있는 바,

 ○ IFA가 금융서비스 중개자로서 확대하는 데에는 소규모라도 

고객보호의 태세를 갖추어 개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래상대로서의 인지도 확보가 중요

2. 금융서비스 제공의 구조 및 현황

 금융기관이외에 어드바이저가 될 수 있는 주요 업태

□ 금융기관 이외에 어드바이저가 될 수 있는 주요업태로는 투자

권유대행인, 독립투자자문업자, 보험대리점, FP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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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이러한 어드바이저가 고객입장에 입각하고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정의뿐만 아니라 보수 등 인센티브구조 

등에도 유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금융서비스 제공 구조의 현황

□ 현재 각 금융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자산운용컨설팅의 경우 

참가형식, 판매·권유 등 규제, 소속제의 유무,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등록이나 서비스 제공의 부과체계도 상이

  ○ 다만, 투자자 측면에서의 편익이 비슷해 중복되는 면도 

있는 바, 그 대가를 어떠한 형태로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해 IFA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념정리가 필요할 개연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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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연금의 개관 및 투자자문

□ 개인의 종합적인 자산운용컨설팅의 관점에서 DC형 연금을 

포함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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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고령사화 도래에 따른 금융혁신을 도모

   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을 위해서는 장기적

   으로 각 업권별 중개서비스제도의 일원화하는 것도 합리적

◈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독립투자자문업자제도를 활성화하고  

   투자권유대행인제도와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  

 IFA의 인지도 제고

□ IFA가 제공하는 가치자체와 IFA 특징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관계당국 및 업계차원의 홍보 및 계몽 필요

 

 ○ 영미 등의 경우 증권사·협회 등이 홍보활동과 더불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어드바이저 소개, 특히 IFA의 구조와 

차별화 요인, 소비자 중심 업무운영의 담당자로서 홍보강화 필요

 규제의 유연화

① 진입규제 

□ (재무규제) IFA제도 도입 당시 벤치마킹했던 영국의 진입

요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고 영업활동도 제약

 ○ 미국 등의 경우 수수료 수입에 관계없이 잔고연동형의 

Fee를 주된 수익으로 하여 항상 고객입장에서 자문하고 

일임으로 운용하는 소규모 RIA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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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에 한하여 개인의 투자자문업 등록을 허용하고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고 IFA비즈니스 확대 및 고객보호 관점에서 

영업보증금제도 신설

□ (겸업규제) 고령화·저금리 기조로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상속·

세무 등 종합적 자문 수요가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등의 경우 대형증권 등의 출신이 IFA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전문자격취득과 고객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종합적 

자문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확보

  *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자문대상범위에 보험, 모기지, 은퇴 재무 설계, 
연금 상담 등 포함되어 생애주기에 맞는 자문서비스 제공 可

 ○ 국내에서도 대형증권 및 금융기관출신이 고객자산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IFA 겸업허용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의 Spin off 촉진 및 종합자문서비스 유도 필요 

 ○ 특히 회계사·세무사 등도 전문적 지식을 통해 자문을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 등에  

자문업을 겸업업무로 명시 필요*

 * 세무사법에 따르면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 행정사 등을 겸직 가능한 업무로 열거

② 고객정보의 적절한 취급

□ IFA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산상황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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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 업무를 통해 취득한 고객에 관한 비공개정보를 고객

의 사전 동의 없이 겸업업무에 이용하거나 모자법인 등에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

③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서비스

□ IFA의 특성상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지도·감독 및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

 ○ 상품설계가 복잡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정착되어 있는 것 

등 중개에 있어 고도의 상품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상품·

서비스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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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A의 영업지원과 자문의 다양화

① 영업지원

□ IFA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IFA자신의 대응도 중

요하지만, 미국 등과 같이 IFA를 둘러싼 각 관계자에 

의한 에코시스템 구축도 중요

 ○ 현재 투자권유대행인을 중심으로 증권·운용회사 등이 영업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웹의 편리성 향상, 세미나 지원, 

사무실지원, 포트폴리오분석 툴 등 한층 더 지원 기대

 ○ 다만,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영업지원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유료서비스의 개발 및 지원업자, 어드바이저를 위한 핀테

크의 대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변 관계업자의 

발전도 동시에 추구

② IT툴의 활용

□ 영업·사업지원 툴로서의 IT

 ○ IFA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업자인 것을 감안하면, IT툴의 

활용에 의한 효율화는 불가결

 ○ IFA가 실력이나 영업스타일에 맞는 IT 툴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경우 베테랑뿐만 아니라 타 업종으로부터의 참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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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플라이언스 툴로서의 IT

 ○ IT툴의 다양화는 컴플라이언스의 효율화도 초래. 특히 영업 

지원 툴에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포함되는 경우 원격지에

서의 품질관리도 가능

 ○ 또한 IT툴과의 제휴 상품·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함과 동

시에 어드바이저의 영업활동을 원격지에서 완만하게 선도

하는 것도 가능

 ⇒ 미국 등에서 보듯 소규모업자의 주된 문제는 운영리스크

이며 IT툴의 활용에 의한 그 경감효과는 높을 것으로 전망

③ 자문의 다양화와 그 대가를 얻는 구조

□ IFA는 다양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기 쉽고 영업의 자유도도 

높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중심의 업무운영 전개 가능

 ○ 다만, 현재로서는 금융상품거래와 연계되지 않는 자문의 

대가는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 향후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방법을 강화하고 상품추천에 

머물지 않는 다양한 자문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그 부가

가치의 가시화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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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활용 능력 향상

□ IFA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산형성층에 요구되는 금융

활용 능력 향상도 중요

 ○ 금융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경험을 쌓으면서 곤란

할 때 질문할 수 있는 친근한 어드바이저의 존재는 필수

 ○ 영미일의 IFA가 정보격차 및 활용능력의 격차를 메우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

4. 결론

□ 향후 금융투자서비스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독립투자자문

업자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

 ○ 디지털 금융시대 도래로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점포 

등 영업재편 및 고령자를 위한 금융서비스체제의 조기 연

착륙 수단으로 활용

 ○ 금융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및 AI 활용증가에 따른 금융

투자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대응 가능

□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직접 관여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 등의 

중개업자의 변혁은 상품의 제조자인 금융투자업자의 변혁

촉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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